
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김종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
번호 1363

발 의 년 월 일:2023년 10월 16일
발 의 자:김종길, 경기문, 고광민,

김경훈, 김규남, 김길영,
김영옥, 김재진, 김지향,
김춘곤, 김혜지, 문성호,
박상혁, 박　석, 박중화,
박춘선, 서상열, 소영철,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
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
이경숙, 이민석, 이병윤,
이봉준, 이상욱, 이승복,
이은림, 이효원, 이희원,
장태용, 최민규, 최유희,
최호정, 허　훈, 황유정,
황철규 의원(40명)

:

1. 제안이유

○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도로수송 분야 온실가스 발생량

감소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 선진국에서는 무제한 이용통합 요

금제를 도입하여 승용차 이용감소 등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

○ 아울러 고물가 장기화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생활비 부담이 점점

늘어나고 있어 서민층의 자유로운 이동권 확립을 위한 파격적인 교

통복지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됨

○ 이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다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시

책 추진의 기반을 조성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 시 발생하는 운송손

실을 예산 범위 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타 : 최초 사업으로 ’24년 1월 대중교통 무제한 통합정기권인 ‘기

후동행카드’ 운영














